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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돌 등을 한 근로시간 단축 개시 정일 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 등을 한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족돌 등을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가족돌 등을 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종료 정일 30일 까지 연장

사유 등을 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장 신청은 1회로 한정하여 기간 연장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인력운 의 측가능성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통 령 문 재 인 �

2019년 12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원
고용노동부 이 재 갑
장

◉ 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부개정령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 ) 이 은 「산업안 보건법」에서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용범 등) ① 「산업안 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부 는

일부를 용하지 않는 사업 는 사업장의 범 해당 사업 는 사업장에 용되지 않는 법 규

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 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조(산업재해 방을 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 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방

지원 지도를 하여 산업재해 방기법의 연구 보 , 안 ㆍ보건 기술의 지원 교육에

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산업 안 보건 경 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 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

의 자율 인 산업 안 보건 경 체제 확립을 하여 다음 각 호와 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

다.

1. 사업의 자율 인 안 ㆍ보건 경 체제 운 등의 기법에 한 연구 보

2. 사업의 안 리 보건 리 수 의 향상

손은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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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 은 법 제101조에 따라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 험기계등(이하 “유해ㆍ

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양도ㆍ 여하거나 양도ㆍ 여의 목

으로 진열된 유해ㆍ 험기계등 에서 그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 성능시험의 차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유해ㆍ 험물질에 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 이하 유지 상 유해인자)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제85조(유해성ㆍ 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통령령으

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 리법」 제2조 「방 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 리법」 제3조

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 리법」 제2조제1호 제3호에 따른 농약 원제

6. 「마약류 리에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7. 「비료 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 「사료 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 리에 한 법률」 제3조제7호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10. 「식품 생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11. 「약사법」 제2조제4호 제7호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醫藥外品)

12. 「원자력안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 생용품 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용품

1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 리에 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이 명칭, 유해성ㆍ 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을

한 조치 사항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 이 환경부장 과 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제86조(물질안 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손은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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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 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리에 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 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 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 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 리에 한 법률」 제3조제4호 제8호에 따른 안 확인

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 생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제7호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10. 「원자력안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 생용품 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 리에 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 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

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 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 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해의 정도가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제87조(제조 등이 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β-나 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8. 제1호, 제2호, 제5호 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량의 비율이 1퍼센

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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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학물질 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물질(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방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 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88조(허가 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단에서 “ 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통령

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α-나 틸아민[134-32-7]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 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혼합

물(함유된 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방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 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89조(기 석면조사 상)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

면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 합계가 20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를 사용한 면 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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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38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지ㆍ제한에 한 지도, 감독에 한 사무

6. 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한 사무

7. 법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한 사무

8. 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한 사무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하여 다음 각 호의 기 일을 기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 일과 같은 날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별표 1 제3호에 따른 상사업의 범 : 2019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안 보건 리담당자의 선임 상사업: 2019년 1월 1일

3. 제38조에 따른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2020년 1월 1일

4. 제52조에 따른 안 보건총 책임자 지정 상사업: 2020년 1월 1 일

5. 제9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 의 지정 요건: 2020년 1월 1일

6. 제9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 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20년 1월 1일

7. 제100조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한 교육기 의 지정 취

소 등의 사유: 2020년 1월 1일

제11장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 )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 은 별

표 35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별표 35 제4호나목의 개정규

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6조, 별표 35 제4호러목(법 제35조제5호에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트목부터 지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안 보고서 제출 상 등의 용에 한 일반 용례) ①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용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② 제71조(별표 21 제24호에 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2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용한다.

③ 제74조제1항제2호자목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용한다.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용한다.

1. 공사 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 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 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 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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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부를 용하지 않는 사업 는 사업장 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련)
상 사업 는 사업장 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 산안 법」 용 사업( 업 물의

채 ㆍ채굴ㆍ선 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 법」 용 사업(발 업 원

자력 발 설비를 이용하여 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

(다른 규정에 따라 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2장제2 , 제29조(보건에 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보건에 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제

38조, 제51조(보건에 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2

조(보건에 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3조(보건에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0호 “「산업안 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 보건법」 제21조”로 하고, 같

은 표 제3종 제191호 “「산업안 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 보건법」 제120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92호 “「산업안 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 보건법」 제11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3호 “「산업안 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 ”을 “「산업안 보건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 ”으로 한다.

�� 지진ㆍ화산재해 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산업안 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 보건법」 제83조”로 한다.

�� 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리에 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산업안 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 보건법」 제118조”로 한다.

�� 견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산업안 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 리수첩의 교부 상”을 “「산업안

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 리카드의 발 상”으로 한다.

�� 폐기물 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 “「산업안 보건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안 보건법」 제117조제1항”

으로 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산업안 보건법」 제48조제5항”을 “「산업안 보건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산업안 보건법」 제40조제1항”을 “「산업안 보건법」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다른 법령과의 계) 이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 의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의 규

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 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손은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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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 항측정기

11) 지 항측정기

12) 정 기 압측정기

13) 클램 미터

14) 검 기( 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도농도의 측정이 가능할 것)

1

1

1

1

1

1

유해ㆍ 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련)

번호 유해ㆍ 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 : 5,000( 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 : 5,000( 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ㆍ취 ㆍ 장: 1,000

4 포스겐 75-44-5 제조ㆍ취 ㆍ 장: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ㆍ취 ㆍ 장: 10,000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ㆍ취 ㆍ 장: 10,000

7 염소 7782-50-5 제조ㆍ취 ㆍ 장: 1,500

8 이산화황 7446-09-5 제조ㆍ취 ㆍ 장: 10,000

9 삼산화황 7446-11-9 제조ㆍ취 ㆍ 장: 10,000

10 이황화탄소 75-15-0 제조ㆍ취 ㆍ 장: 10,000

11 시안화수소 74-90-8 제조ㆍ취 ㆍ 장: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7664-39-3 제조ㆍ취 ㆍ 장: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7647-01-0 제조ㆍ취 ㆍ 장: 10,000

14 황화수소 7783-06-4 제조ㆍ취 ㆍ 장: 1,000

15 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ㆍ취 ㆍ 장: 500,000

16 니트로 리세린 55-63-0 제조ㆍ취 ㆍ 장: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제조ㆍ취 ㆍ 장: 50,000

18 수소 1333-74-0 제조ㆍ취 ㆍ 장: 5,000

19 산화에틸 75-21-8 제조ㆍ취 ㆍ 장: 1,000

20 포스핀 7803-51-2 제조ㆍ취 ㆍ 장: 500

21 실란(Silane) 7803-62-5 제조ㆍ취 ㆍ 장: 1,000

22 질산( 량 94.5% 이상) 7697-37-2 제조ㆍ취 ㆍ 장: 50,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량 65% 이상

80% 미만)

8014-95-7 제조ㆍ취 ㆍ 장: 20,000

24 과산화수소( 량 52% 이상) 7722-84-1 제조ㆍ취 ㆍ 장: 1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584-84-9,

26471-62-5

제조ㆍ취 ㆍ 장: 2,000

26 클로로술폰산 7790-94-5 제조ㆍ취 ㆍ 장: 10,000

27 롬화수소 10035-10-6 제조ㆍ취 ㆍ 장: 10,000

28 삼염화인 7719-12-2 제조ㆍ취 ㆍ 장: 10,000

[별표 13]

손은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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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염화 벤질 100-44-7 제조ㆍ취 ㆍ 장: 2,000

30 이산화염소 10049-04-4 제조ㆍ취 ㆍ 장: 500

31 염화 티오닐 7719-09-7 제조ㆍ취 ㆍ 장: 10,000

32 롬 7726-95-6 제조ㆍ취 ㆍ 장: 1,000

33 일산화질소 10102-43-9 제조ㆍ취 ㆍ 장: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 제조ㆍ취 ㆍ 장: 10,000

35 메틸에틸 톤과산화물 1338-23-4 제조ㆍ취 ㆍ 장: 10,000

36 삼불화 붕소 7637-07-2 제조ㆍ취 ㆍ 장: 1,000

37 니트로아닐린 88-74-4, 99-09-2,

100-01-6,

29757-24-2

제조ㆍ취 ㆍ 장: 2,500

38 염소 트리 루오르화 7790-91-2 제조ㆍ취 ㆍ 장: 1,000

39 불소 7782-41-4 제조ㆍ취 ㆍ 장: 500

40 시아 르 루오르화물 675-14-9 제조ㆍ취 ㆍ 장: 2,000

41 질소 트리 루오르화물 7783-54-2 제조ㆍ취 ㆍ 장: 2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9004-70-0 제조ㆍ취 ㆍ 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94-36-0 제조ㆍ취 ㆍ 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7790-98-9 제조ㆍ취 ㆍ 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4109-96-0 제조ㆍ취 ㆍ 장: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96-10-6 제조ㆍ취 ㆍ 장: 10,000

47 디이소 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제조ㆍ취 ㆍ 장: 3,500

48 불산( 량 10% 이상) 7664-39-3 제조ㆍ취 ㆍ 장: 10,000

49 염산( 량 20% 이상) 7647-01-0 제조ㆍ취 ㆍ 장: 20,000

50 황산( 량 20% 이상) 7664-93-9 제조ㆍ취 ㆍ 장: 20,000

51 암모니아수( 량 20% 이상) 1336-21-6 제조ㆍ취 ㆍ 장: 50,000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 한도가 13% 이하 는 최고한도와 최 한도의 차가 12% 이상

인 것으로서 표 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 을 통해 공 받아 최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 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 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 압력(101.3 ㎪)에서 인화 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 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 의 수치는 태그 폐식 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폐식 인화 측정기로 표 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 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 ㆍ 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에 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 로 제조ㆍ취 는 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 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

된 농도를 기 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 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 ㆍ 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 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 험물질을 제조ㆍ취 ㆍ 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 험물질의 규정량 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 는 장할 수 있는 최 치 가장 큰 값(

)이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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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 험물질을 제조ㆍ취 ㆍ 장하는 경우: 유해ㆍ 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

장 큰 값(

)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R=
C1

+
C2

+ …………… +
Cn

T1 T2 Tn

주) Cn: 유해ㆍ 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 는 장할 수 있는 최 치 가장

큰 값

Tn: 유해ㆍ 험물질별(n) 규정량

8. 가스를 문으로 장ㆍ 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안 보건진단의 종류 내용(제46조제1항 련)

종 류 진 단 내 용

종합진단 1. 경 ㆍ 리 사항에 한 평가

가. 산업재해 방계획의 정성

나. 안 ㆍ보건 리조직과 그 직무의 정성

다. 산업안 보건 원회 설치ㆍ운 , 명 산업안 감독 의 역할 등 근

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 보건 리규정 내용의 정성

2. 산업재해 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작업방법에 한 평가

4. 유해ㆍ 험요인에 한 측정 분석

가. 기계ㆍ기구 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ㆍ고체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험성

다. 기ㆍ열 는 그 밖의 에 지에 의한 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공정

등에 의한 험성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리 상 유해물질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 선

등의 유해성 는 험성

5. 보호구, 안 ㆍ보건장비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 ㆍ 장, 물질안 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경고표시 부착의 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 리의 개선을

하여 필요한 사항

안 진단 종합진단 내용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제5호 안

련 사항

보건진단 종합진단 내용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보건 련 사항, 제

6호 제7호

[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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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 분야(제

78조제1항제1

호부터 제4호

까지, 제6호,

제8호부터 제

1 3 호까지의

안 검사 상

기 계 등 으 로

한정한다)

제2호의 인력기 란 가목, 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제2호의 시설ㆍ장비기

란 나목(UT만 해당

한다), 라목, 타목, 하

목, 버목부터 목까

지, 커목 퍼목부터

도목까지의 장비를 제

외한 장비

4 장치 설비

분야(제78조

제1항제5호의

안 검사 상

기계등으로 한

정한다)

제2호의 인력기 란 가목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의 요건에 해

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제2호의 시설ㆍ장비기

란 가목, 다목, 사목,

차목, 목 퍼목부

터 노목까지의 장비

를 제외한 장비

5 국소배기장치 제2호의 인력기 란 다목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1. 스모크테스터

2. 청음기 는 청음

3. 연 항계

4. 표면온도계 는

자온도계

5. 정압 로 가 달린

열선풍속계

6. 회 계(RPM측정기)

유해인자 허용기 이하 유지 상 유해인자(제84조 련)

1. 6가크롬[18540-29-9]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2. 납[7439-92-1]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 [7440-02-0]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Nickel and its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4. 니 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39-3)

5.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6.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7. 1,2-디클로로 로 (1,2-Dichloropropane; 78-87-5)

8. 망간[7439-96-5]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9. 메탄올(Methanol; 67-56-1)

10. 메틸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별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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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베릴륨[7440-41-7]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12. 벤젠(Benzene; 71-43-2)

1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14. 2- 로모 로 (2-Bromopropane; 75-26-3)

15. 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16. 산화에틸 (Ethylene oxide; 75-21-8)

17.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Asbestos; 1332-21-4 등)

18. 수은[7439-97-6] 그 무기화합물(Mercury and its inorganic compounds)

19. 스티 (Styrene; 100-42-5)

20.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21. 아닐린(Aniline; 62-53-3)

22.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23.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24. 염소(Chlorine; 7782-50-5)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2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27.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28. 카드뮴[7440-43-9]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29. 코발트[7440-48-4]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0.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31. 톨루엔(Toluene; 108-88-3)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3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35. 트리클로로에틸 (Trichloroethylene; 79-01-6)

3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37. n-헥산(n-Hexane; 110-54-3)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석면조사기 의 인력ㆍ시설 장비 기 (제90조 련)

1. 인력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 생 리기사 는 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 생 리산업기사 는 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

무에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 ㆍ 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는 이와 같은 수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 는 이와 같은 수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생)학ㆍ환경보건( 생)학 련 학 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

사한 사람

[별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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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 (제119조 련)

1. 일반기

가. 반행 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 된 부과기 은 최근 5년간 같은 반행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반행 에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반행 를 하여 발한 날을 기 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 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 처분의 용 차수는 그 반행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 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 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액의 2분의 1 범 에서 그 액을 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반

행 자의 경우에는 그 액을 일 수 없다.

1) 반행 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한 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반행 의 동기와 결과, 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액을 일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반행 에 하여 다목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

는 과태료 부과 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는 제3호에 따라 이

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는 제3호에 따라 인 후 과태료

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한 과태료 부과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하여 법 제56조제1항

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는 이와 련된 감독에서 발된 반행 에 해서는 그

반행 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 3차 이상 반 시의 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

과한다.

가. 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단에 따른 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호 안의 공사 액)의 사업장

에 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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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기

반행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액(만원)

1차

반

2차

반

3차

이상

반

가. 법 제10조제3항 후단을

반하여 계수 인에

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제4

항제1호

1,000 1,000 1,000

나. 법 제14조제1항을 반

하여 회사의 안 보

건에 한 계획을 이사

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

항제2호

1,000 1,000 1,0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반

하여 사업장을 실질 으

로 총 하여 리하는 사

람으로 하여 업무를 총

하여 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

항제1호

1) 안 보건 리책임자를 선임

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 보건 리책임자로 하여

업무를 총 하여 리하

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라. 법 제16조제1항을 반

하여 리감독자에게 직

무와 련된 산업 안

보건에 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

항제1호

300 400 500

마. 법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항 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반하여 안

리자, 보건 리자 는

안 보건 리담당자를 두

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

항제1호

1) 안 리자를 선임하지 않

은 경우

500 500 500

2) 선임된 안 리자로 하여

안 리자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3) 보건 리자를 선임하지 않

은 경우

500 500 500

4) 선임된 보건 리자로 하여

보건 리자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5) 안 보건 리담당자를 선임

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6) 선임된 안 보건 리담당자

로 하여 안 보건 리담당

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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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 제84조제6항을 반

하여 안 인증 상기계

등의 제조ㆍ수입 는

매에 한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

우

법 제175조제6

항제7호

300 300 300

느. 법 제85조제1항을 반

하여 안 인증표시를 하

지 않은 경우(안 인증

상별)

법 제175조제4

항제3호

100 500 1,000

드. 법 제90조제1항을 반

하여 자율안 확인표시

를 하지 않은 경우(자율

안 확인 상별)

법 제175조제5

항제1호

50 250 500

르. 법 제93조제1항 단을

반하여 안 검사를 받

지 않은 경우(1 당)

법 제175조제4

항제3호

200 600 1,000

므. 법 제94조제2항을 반

하여 안 검사합격증명

서를 안 검사 상기계

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

우(1 당)

법 제175조제5

항제1호

50 250 500

. 법 제95조를 반하여

안 검사 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 당)

법 제175조제4

항제3호

1) 안 검사를 받지 않은 안

검사 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2) 안 검사에 불합격한 안

검사 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스. 법 제99조제2항을 반

하여 자율검사 로그램

의 인정이 취소된 안

검사 상기계등을 사용

한 경우(1 당)

법 제175조제4

항제3호

300 600 1,000

으.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반하

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 이

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

항제3호

1,000 1,000 1,000

즈.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ㆍ 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

항제8호

30 150 300

손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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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법 제108조제5항을 반

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을 한 조치 사항

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

항제3호

30 150 300

크.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 험성 조사 결

과 유해성ㆍ 험성 평

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

항제8호

300 300 300

트.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을 반하

여 물질안 보건자료, 화

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는 변경된 물질안 보

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

항제5호

1)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 보건자료를 제

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2)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

우

100 200 500

3)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변경 사항을 반 한 물질안

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50 100 500

. 법 제110조제2항제2호를

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

터 물질안 보건자료에

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

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물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

항제6호

500 500 500

흐. 법 제111조제1항을 반

하여 물질안 보건자료

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

질 1종당)

법 제175조제5

항제7호

1)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

질안 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

업장 1개소당)

가)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

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가 물질안 보건자료를 제

공하지 않은 경우[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100 200 500

손은지
강조

손은지
강조

손은지
강조

손은지
강조

손은지
강조

손은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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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 의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양도ㆍ제공자로

부터 물질안 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 방에

게 물질안 보건자료를 제

공하지 않은 경우

10 20 50

2) 물질안 보건자료의 기재사

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가) 물질안 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100 200 500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나

락하여 제공한 경우

10 20 50

기. 법 제111조제2항 는

제3항을 반하여 물질안

보건자료의 변경 내용

을 반 하여 제공하지 않

은 경우(물질안 보건자

료 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6

항제9호

1)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변경

사항을 반 한 물질안 보

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

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

개소당)

50 100 300

2) 종 의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

터 변경된 물질안 보건자

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

방에게 변경된 물질안 보

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

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

개소당)

10 20 30

니. 법 제112조제1항 본문을

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

고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을 체자료로

은 경우(물질안 보건자

료 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

항제8호

1)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승

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2) 물질안 보건자료에 승인

결과를 거짓으로 용한 경

우

500 500 500

3)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승인

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자료가 아닌

명칭 함유량을 물질안

보건자료에 반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손은지
강조

손은지
강조



제19655호 보 2019. 12. 24.(화요일)

145

디. 법 제112조제1항 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

인 는 연장승인 신청

시 업비 과 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

성하여 신청한 경우(물

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

항제9호

500 500 500

리. 법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반

하여 체자료로 힌

화학물질의 명칭 함

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

항제10호

100 200 500

미.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

로 수행한 경우

법 제175조제5

항제11호

500 500 500

비.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 에게 제출한 물질

안 보건자료를 해당 물

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

공하지 않은 경우(물질

안 보건자료 상물질 1

종당)

법 제175조제5

항제12호

100 200 500

시. 법 제114조제1항을 반

하여 물질안 보건자료

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

추어 두지 않은 경우(물

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1

종당)

법 제175조제5

항제3호

1) 작성한 물질안 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

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

당)

100 200 500

2) 제공받은 물질안 보건자료

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

소당)

100 200 500

3)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을 양도 는 제공한 자로부

터 물질안 보건자료를 제공

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

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10 20 50

손은지
강조

손은지
강조

손은지
강조

손은지
강조

손은지
강조

손은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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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114조제3항을 반

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

육하는 등 한 조치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

항제10호

교육 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지. 법 제115조제1항 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반하여 경고표시를 하

지 않은 경우(물질안 보

건자료 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6

항제11호

1)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을 담은 용기 포장에 경

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

질을 용기 포장에 담

는 방법으로 양도ㆍ제공하

는 자가 용기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

우(양도ㆍ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나)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

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다) 종 의 물질안 보건자

료 상물질 양도ㆍ제공자

로부터 경고표시를 한 용

기 포장을 제공받지 못

해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물질안 보건자료 상

물질을 양도ㆍ제공한 경우

(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양

도ㆍ제공받은 사업장 1개

소당)

10 20 50

라) 용기 포장의 경고표시

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

도로 훼손된 경우

10 20 50

2) 물질안 보건자료 상물질

을 용기 포장에 담는 방

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ㆍ

제공하는 자가 경고표시 기

재항목을 은 자료를 제공

하지 않는 경우(제공받지 않

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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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 으로 이고 안 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하여 법의

보호 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방책임 주체를

확 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 보건 증진을 하여 일정한 작업에 해서는 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 보건법」이 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표이사가 회사의 안 보건에 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

야 하는 회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을 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 으로 정

하고, 타워크 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 리자ㆍ보건 리자 선임 상 사업을 확 하는 등 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업업무 종사자의 법 용 상 명확화(제2조 별표 1 제4호)

1) 재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 보건 리체제 등에 한 규정을 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 리, 조리

등 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용 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

음.

2) 「산업안 보건법」의 일부를 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업에서 업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 고용노동부장 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 리, 조리 등 업업무 종사자에 해 산업 안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 인 계수 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상 사업 확 (제12조)

최근 발 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 인의 사업장에서 계수 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

는 경우에 도 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계수 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 인의 계수 인 근

로자의 산업재해 방을 한 책임을 강화함.

다. 표이사의 안 보건에 한 계획 수립 보고(제13조)

1) 회사의 표이사가 회사의 안 보건에 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

아야 하는 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는 시공능력의 순 상 1천 이

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 보건에 한 계획에는 안 보건에 한 경 방침, 안 ㆍ보건 련 산 시설

황, 안 보건에 한 년도 활동실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 리자 선임 기 확 (제16조제1항 별표 3 제46호)

공사 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 험방지계획서 제출 상인 공사만

안 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 험방지계획서 제출 상과 계없이

안 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 액별로 세분하여 안 리자 수 선임방법을 정함으로

써 건설 장에서의 안 리체계 구축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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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정안 보고서 제출 상 유해ㆍ 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 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상물질 30종이 새

롭게 추가되어 유해ㆍ 험물질 체에 한 체계 인 검토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 험물질의 유해ㆍ 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 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 으로 분류하고 유

해ㆍ 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 보고서 제출 상 유해ㆍ 험물질 규정량을 합리 으로 조정함.

바. 도 승인 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

해화학 물질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는 염화수소를 취 하는 설비의 개

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 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방 조치 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을 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

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분류가 외식업인 경

우와 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분류가 편의 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 사업자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 을 도모함.

아. 타워크 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별표 22)

1) 타워크 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 을 타워크 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 에

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장비 기 을 구체

으로 정함.

2) 안 조치를 수하지 않아 벌 형 는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는 법에 따른

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는 업무 정지 사유

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무형문화재 보 진흥에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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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령령 제30257호

무형문화재 보 진흥에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무형문화재 보 진흥에 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